지급보증거래약정서 변경이력 및 기존고객 적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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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약관변경일자 : 2013. 7. 1



	제1조
	거래조건
	보증료 및 
지연배상금의 

계산방법 
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되, 보증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

	보증료 및 
지연배상금의 

계산방법 
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되, 보증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

	윤년 이자
계산법 변경
	미적용
(2011. 7. 1.

이후 취급된

대출에 대해

서만 적용)

	제12조
	진술 및 보장, 
사전구상채무의
 발생 등
	① (생략)

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거래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
2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
3.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
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함에 동의합니다.
(이하생략)
	① (생략)

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거래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
2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2항,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
3.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
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함에 동의합니다.
(이하생략)
	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2항 삭제에 따른 조문변경
	


